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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 [발명의 명칭]

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방법과 그 장치

 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장치에 대한 개략도이다. 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결정성 유리소체를 제조함에 있어서, 연속공급되는 낮은점도의 용융유리를 고속으로 분사되는 화염속으
로 유출시켜 작은소체크기로 분리시키면서 소체화시키고, 이 유리소체를 진동하는 메쉬벨트로 이동시키
면서 냉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방법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 상기 고속으로 분사되는 화염의 분사속도는 80m/sec 내지 100m/sec인 것을 특징으로 하
는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방법.

청구항 3 

구금링(1)을 통해서 용융유리를 유출시킬 수 있도록 된 유리용융로(2)와, 유출되는 용융유리에 대해 화
염을 분사할 수 있는 화염분사장치(3,4)와, 바닥에 20메쉬 크기의 메쉬벨트(5)가 설치되어 있는 진동피
이더(6)로 이루어지되, 상기 유리용융로(2)를 통해서 유출된 용융유리가 화염분사장치(3,4)에 의해서 유
리소체(12)로 분리된후 이동낙하하면서 진동피이더(6)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된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
장치.

청구항 4 

제3항에 있어서, 상기 구금링(1)은 직경이 0.8내지 1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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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.

청구항 5 

제3항에 있어서, 상기 진동피이더(6)에는 낙하하는 유리소체(12)를 수거할 수 있는 호퍼(9)가 설치되어 
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장치.

청구항 6 

제3항에 있어서, 상기 진동피이더(6)밑에는 분리구(11)가 설치되어 있고, 그 끝에는 수집구(10)가 설치
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유리소체의 제조장치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 

도면

    도면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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